
 

여전법 상 등록 IC단말기 설치 신청서 

 

신청 가맹점 정보 

사 업 자 번 호 -                - 

상 호  

주 소  

전 화 번 호 -                - 

대 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 

설치요청일 : 2018년           월          일 

※ 설치요청일은 관리 대리점과 가맹점간 협의된 날짜 기입 

셀프주유소/충전소 간이 인증 대상 여부 : 대상 / 미대상 

※ 셀프주유소/충전소에 한해 표시 

 

상기 본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(“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

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·이용하여야 한다.”)

에 의거 등록단말기로 전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`18년 7월 20일까지 전환이 어려

운 사유로, 귀사의 지도를 받아 최소한의 기한으로 등록단말기로의 전환을 반드시 완

료할 예정이오니 ‘미등록단말기 이용에 따른 거래 차단’ 대상에서 예외 적용해 줄 것을 

신청합니다. 

 

신청일 : 2018 년         월         일 

 

주식회사 케이에스넷 귀중 


